
  

2
0
1
7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
-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이 채 정

영
유
아
양
육
지
원
정
책 

분
석
┃ 

보
육
료·

유
아
학
비 

및 

가
정
양
육
수
당 

지
원
을 

중
심
으
로

31-9700383-001568-01

03

170713_영유아양육지원정책분석_표지.indd   모든 페이지 17. 7. 13.   오후 2:47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

-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평가� 17-03� (통권� 391호)

영유아양육지원정책�분석

총� 괄Ｉ 고기석�사업평가국장

기획 ․조정Ｉ 김수옥사회사업평가과장

작� 성Ｉ 이채정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

지� 원Ｉ 유선주사회사업평가과�행정실무원

백승훈�사회사업평가과�자료분석지원요원

｢사업평가�보고서｣는�국가�주요사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하여�주요�정책�
및�사업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국회의�예산�및�법안

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문의 :� 사업평가국�사회사업평가과� |� 02) 788-3782� |� peb3@assembly.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www.nabo.go.kr)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

-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이채정

2017. 7.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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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정부는 2013년부터 전(全) 소득계층 대상 0~5세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

유아의 연령이나 가구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시설보육을 지원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2017년은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

된 아동수당 도입, 유아(3~5세) 보육료·유아학비 국고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영유아양육지원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확대·보완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관련 통계자료 및 정부 제출자료에 대한 실증분석, 일선 담당자 

및 전문가 면담 등을 토대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자녀양육비용지출에 미친 영향, 

보육료·유아학비 재원조달 방식의 안정성, 영아(0~2세) 양육가구 대상 가정양육

수당지원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2011년 대비 2015년의 가구별 자녀양육비용지출이 감소하여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이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현행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이 효과성을 발휘하고는 있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영유아 양육가구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 운영·관리체계와 재원조달체계 간 불

일치를 해소하여 정책 추진을 효율화하고 재원조달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아 양육가구는 시설보육보다 가정양육을 선택하고 있으나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단가가 보육료 지원단가보다 낮아 양육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행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도입이 논의 중인 아동수당제도와의 보완·조정 방안을 모색함

으로써, 영아 대상 양육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인 영유아양육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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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개요

❑ 2012~2013년을 기점으로 대폭 확대1)된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을 분석하여, 

정책을 확대·보완하는 과정2)에서 고려해야 할 개선방향을 검토하였음

◦ OECD 10개 회원국3)의 GDP 대비 아동 관련 지출 규모, 아동수당 및 보육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 

특성 파악

◦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가구별 자녀양육비용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전(全)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 수준 파악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방안 모색

◦ 0~2세 영아의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이용 실태를 분석하여,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 지원단가 분석 및 도입 논의 중에 있는 아동수당제도와의 조정·

보완 방안 검토

2. 사업 개요 및 현황

❑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은 ①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② 가정양육

지원으로 구성되며,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2017년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 예산액은 9조 5,227억원으로, 2010년 2조 

7,200억원에 비하여 3.5배 가량 증가한 규모

－ 2017년 예산액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한 시설보육을 지원하는 영

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의 비중은 86.2%, 가정양육지원의 비중은 

13.8%로 집계

1) 정부는 2012~2013년에 걸쳐 전(全) 소득계층 영유아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실시함.
2)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에 0~5세 아동수당 도입, 3~5세 보육료·유아학비 국고지원 등이 포함된 

바, 합리적인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 확대·보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3) 비교대상 국가는 Esping-Andersen(1990)의 복지국가유형론(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을 

참고하여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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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예산액�추이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개소 수, 어린이

집 및 유치원 이용률, 가정양육수당 수급률 등이 2012~2013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 2015년 기준 어린이집은 4만 2,517개소로 2010년(3만 8,021개소) 대비 11.8% 

증가하였고, 유치원은 8,930개소로 2010년(8,388개소) 대비 6.7% 증가

－ 설립주체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유치원은 국·공립이 

52~53%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국·공립의 비중이 5~6%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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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및� 유치원�비중

<어린이집> <유치원>

자료: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 영아(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0년 26.1%에서 2015년 34.2%로, 유아

(3~5세)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2010년 77.9%에서 2015년 89.3%로 

증가

2010년�대비� 2015년�어린이집·유치원�이용률�변화

<영아> <유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 2015년 기준 가정양육수당 수급률은 36.8%로, 전 소득계층 대상 가정양육

수당 지원이 실시되기 이전인 2012년(3.6%)에 비하여 33.2%p 증가

－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중 생후 0~23개월 아동이 69.0%를 차지하여, 영아

(0~2세) 양육 가구는 시설보육보다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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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태 분석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자녀양육비용지출에 미친 영향 검토

◦ 2011~2015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4),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이후 가구별 연간 자녀 1인당 자녀양육비용5) 및 자녀

양육비용이 균등화 가구소득6)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가구별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은 2011년 대비 연간 37만원 감소

하였고,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이 균등화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대비 2.5%p 감소

자녀양육비용�지출액�및� 지출비중�추이

(단위: 만원, %)

주: 제시된 금액은 2011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수치임.
자료: 2011~2015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함.

◦ 자녀양육비용을 보육비용과 사교육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육비용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되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교육비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4)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영유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비용지출이 아니라, 
전체 영유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비용지출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에 따라  

‘한국복지패널’을 분석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수치의 인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5) 자녀양육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와 가구별로 지급하는 보육비(어린이집 필요경

비, 유치원 원비 등), 사교육비 등으로 구성됨. 본 보고서는 정부의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유
아학비 지원에 따른 가구별 보육비 및 사교육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여기에서의 자녀양육비용은 보육비용과 사교육비용의 합으로 정의함. 

6) 균등화 가구소득이란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원 1인당 가구소득

에서 영유아 자녀 1인을 양육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기 위하여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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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유아 대상 8시간 분량의 보육·유아교육 프로그램(누리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이전보다 장시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게 

되어 사교육의 효용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2011년 대비 2015년 보육비용 지출액은 4만원, 사교육비용 지출액은 

33만원 감소하였고, 2011년 대비 2015년의 보육비용 비중 감소폭

(0.4%p)이 사교육비용 비중 감소폭(2.1%p)의 1/5 수준

보육·사교육�비용�지출액�및�지출비중�추이

(단위: 만원, %)

주: 제시된 금액은 2011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수치임.
자료: 2011~2015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함.

◦ 가구의 소득수준별 자녀양육비용 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2011년 

425만원→2015년 374만원)과 중간소득층(2011년 201만원→2015년 163만원)은 

2012~2013년 이후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저소득층(2011년 

104만원→2015년 105만원)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

－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자녀양육비용 지출액 격차는 2011년 4.1배에서 

2015년 3.6배로 감소

－ 2011년 대비 2015년 사교육비용 지출액은 중간소득층(2011년 55만원→

2015년 43만원)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2011년 94만원→2015년 111만원)

과 저소득층(2011년 6만원→2015년 22만원)은 증가7)

7) 저소득층의 사교육비용 지출액은 2011년 6만원, 2012년 29만원, 2013년 26만원, 2014년 4만원, 
2015년 22만원으로, 연도별 등락이 큰 것으로 산출됨. 이는 저소득층의 표본 수(2015년 31가구)
가 적고, 소득증가율이 불안정하거나, 2011년과 2014년 저소득층 표본 구성의 타당도가 낮아서 

발생한 결과일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전 소득계층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에 따른 저소득층의 사교

육비용 지출 증가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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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및 유아학비 재원조달 방식의 안정성 검토

◦ 누리과정(3~5세 공통보육·유아교육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시·도 교육청 등과 중앙정부 간 재원부담 갈등이 

지속되어, 2017년부터는 3년 한시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합의

－ 2015년과 2016년 각각 5천억원을 중앙정부가 예비비로 지원했으며, 

2017년도에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소요액의 22%인 8,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절충

◦ 3년 한시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재원분담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운영·관리체계(어린이집-보건복지부, 유치원-교육부)와 재원조달체계

(교육부,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지원청)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수반되는 제도적·재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는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

－ 교육부는 2017년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

과정 지원 예산액을 2018년부터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음

－ 정부는 2013년부터 유보통합을 추진8)하고 있으나, 관리부처 통합, 교사 

자격체계 및 보수체계 정비 등 실질적인 유보통합에 해당하는 계획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 차이로 인하여 실행에 옮겨지기 어려운 실정

❑ 영아 양육가구 대상 가정양육수당지원의 실효성 검토

◦ 0~1세 영아는 시설보육 대신 가정양육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아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1세아의 

어린이집 이용률(0세 2011년 6.0%→2015년 3.6%, 1세 2011년 25.4%→2015년 

27.8%)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

8) 정부는 교육과정 통합(누리과정 도입 및 3~5세 보육료·유아학비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 
정보공시 연계, 결제카드 통일, 평가체계 통합, 공통재무회계규칙제정, 가격규제 개선 등의 계획

은 실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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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연령별�어린이집�이용률�추이:� 2011~2015년

(단위: %)

자료: ｢e-나라지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0~1세 영아 중 개인양육

지원서비스(부모, 조부모, 친인척,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등)9)를 선택하는 

비율은 0세 90.9%, 1세 61.6%임

0~1세아의�개인양육지원서비스�및�시설보육서비스�이용�비중�

(단위: %)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9)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 소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하여 가정에 파견되어 아동에게 돌봄서비

스를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고, 베이비시터는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구가 개별적으로 고용한 돌봄서비스제공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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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0~1세일 경우 대부분 가정양육을 선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단가가 보육료에 비해 낮아 실질적인 양육비용을 상쇄

하는 데 한계

－ 2015년 기준 영아에게 지급된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보다 1인 월평균 

44만 6,000원 정도 적었고, 2016년에는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단가는 전년과 

동일하나 보육료 지원단가는 상향되어 가정양육수당이 보육료보다 월 

약 47~68만원 적게 지급됨

연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B-A
월령 단가(A) 반편성 단가(B)

0세 12개월�미만 200,000
0세반 825,000

625,000

1세 24개월�미만 150,000 675,000

2세 36개월�미만 100,000 1세반 569,000 469,000

영아�연령별�가정양육수당과�보육료의�지원단가�비교:� 2017년

(단위: 원)

주: 1. 월 단위로 지원되는 단가임.
   2. 보육료는 종일반 기준이며,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와 영아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보육료를 합산한 액수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영아 

가구는 혈연 양육지원자에게는 월평균 64.6만원, 비혈연 양육지원자에게는 

월평균 80.7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 가정양육수당은양육

지원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최대 31.0%를 보전하는 수준임

혈연양육자(A) 비혈연양육자(B) 가정양육수당(C) C/A*100 C/B*100

64.6 80.7 15~20 23.2~31.0 18.6~24.8

가정양육지원서비스�이용�시의�월평균�비용:� 0~2세� 기준

(단위: 만원, %)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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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시사점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의 효과성 제고

◦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영유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소득계층(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에서는 사교육비용 지출 증가 현상이 관찰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필요

－ 사교육비용 지출 증가는 맞벌이, 야간근무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만으로 돌봄공백(care deficit)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

－ 가구별 소득수준, 부모의 경제활동형태 등을 고려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10)의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행 보육료·유아

학비 지원 정책의 수행방식 개편을 검토할 필요

❑ 보육·유아교육정책 추진 효율화 및 재원조달의 안정성 강화

◦ 보육·유아교육정책의 운영·관리체계(어린이집-보건복지부, 유치원-교육부)와 

재원조달체계(교육부,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지원청)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도적·재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

－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재원분담 갈등 해결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

회계를 신설하고, 보육·유아교육정책 추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왔으나, 교사 자격 및 보수체계 정비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

계자를 모두 아우르고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실현가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

10)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의 취업·학업, 가구의 소득수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영유아를 대상

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드문 상황임.



xvi ∙ 요  약

❑ 제도 이용 실태 반영을 통한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 실효성 확보

◦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인 아동수당 도입11)을 검토함에 있어, 영아의 경우에는 

보육료·가정양육수당지원과의 보완·조정을 통해 아동수당제도를 설계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우리나라는 시설보육의 대상에 영아를 포함하고 있으나12) 영아의 어린이

집 이용률이 높지 않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단가 격차에 의해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

－ 2015년 기준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34.2%(0세아 3.6%, 1세아 

27.8%, 2세아 70%)로 보육료를 지원받는 영아의 비중이 35% 가량이며,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영아의 경우 시설보육이 아닌 가정양육을 

원칙으로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

－ 아동수당을 도입하게 될 경우, 현행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과의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11) 아동수당(안)은 0~5세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단가를 인상

하는 방안임.
12)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는 3세를 기준으로 시설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이들 국

가에서는 영아에게는 가정양육, 유아에게는 시설보육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영유아양육지원

정책이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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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1

I. 서 론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0~5세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은 ①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사업과 ② 가정양육지

원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

원을 통해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가정양육지

원은 부모, 친인척, 아이돌보미, 개인이 고용한 베이비시터 등1)을 통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은 시설보육이나 직접양육 

등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0~2세 영아와 어린이집이

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5세 유아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였다. 2013

년에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3~4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

비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모든 0~5

세 영유아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여부에 따라 국가로부터 영유아보육료 및 유

아학비를 지원받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2017년은 전(全)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통한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지원이 실시되고 5년이 흐른 시점인 동시에,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된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해이다. 본 보

고서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

로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을 확대·보완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 소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하여 가정에 파견되어 아동에게 돌봄서비

스를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고, 베이비시터는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구가 개별적으로 고용한 돌봄서비스제공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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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의 방법

현행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

처에서 일반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용보험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수행

하고 있으며, 개별 정책의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과 가

정양육지원의 2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어린이

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사업을 중심으

로, 가정양육지원은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활용한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실시된 전 소득계층 영유아

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가구별 자녀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

하였다. 자녀양육비용을 보육비용과 사교육비용으로 나누어 각 항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고, 분석대상 영유아 양육가구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미친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파악하였다.  

이어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재원조달 방식의 안정성을 사업추진방식과 연계하

여 검토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간한 사업지침 및 각종 제출자료 등을 분석하여, 유

보통합의 추진 실태 및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였다. 개인양육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서는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아 대상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 영아의 시설보육 이용 실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아동수당과의 조정·보완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3. 분석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자녀양육비용지출에 미친 영향, 보육

료 및 유아학비 재원조달 방식의 안정성, 영아 양육가구 대상 가정양육수당지원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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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자녀양육비용지출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실시되기 이전인 2011년과 그 이후의 자

녀양육비용(보육비용+사교육비용) 지출액 및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액의 비중

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영유

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소득수준별 차이를 

고려한 사업수행방식의 보완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둘째, 보육료 및 유아학비 재원조달 방식의 안정성과 관련하여서는 2017년 3년 

한시로 도입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

육 지원에 투입되는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보육·유아교육정책 추진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영아 양육가구 대상 가정양육수당지원의 실효성과 관련하여서는 0~2세 

영아의 시설보육 이용과 가정양육 이용 실태를 검토하고, 현행 보육료 및 가정양육

수당 지원단가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이 개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수준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영아 대상 보육

료·가정양육수당지원과 도입이 논의 중에 있는 아동수당제도와의 조정·보완 방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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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 개요 및 현황

1. 사업 목적 및 내용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은 ①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② 

가정양육지원으로 구분된다.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를 통해 수행되며, 재원은 일반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

계2), 고용보험기금 등이다.

사업유형 소관부처 사업명 회계/기금

영유아보육�및

유아교육�지원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일반회계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

교육부 누리과정 지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기능보강

일반회계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돌봄서비스+어린이집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지원 직장어린이집지원 고용보험기금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관리

보육사업관리

일반회계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보육전자바우처 운영

보육실태조사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가정양육지원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일반회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

[표� 1]�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구성

자료: 각 부처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2)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
회계연도부터 3년 동안 한시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은 교육세 일부와 국고에서 조달됨.  
2017년에는 교육세 78%(3조 809억원), 국고 22%(8,600억원)의 비율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편성

함. 참고로, 2016회계연도까지는 유아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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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양육지원정책을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 가정양육지원은 부모, 친인척, 아이돌보미, 개인이 고용한 베이비시터 등에 의한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수

행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 및 유

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지원 등을 통하여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관리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지원” 사업을 통하여 0~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료(보육료)

와 3~5세 유아의 유치원 이용료(유아학비)를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은 가정양육 가정, 시간제 

근로자 등이 정기적·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육 인프라 구축 사업 중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직

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등은 어린이집의 신설 혹은 개보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

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제외한 보육 인프라 

구축 사업 중 “공공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우수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고, “직장어린

이집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투

입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보건

복지부는 “보육사업관리”를 통해 보육사업지침서 제작 · 배포, 종일반 자격 조회 통

보, 시군구 보육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 보육사업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영유

아 부모들을 위한 시설보육, 가정 내 보육 등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 및 자격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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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 여부를 공개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육실태조사”는 2004년부터 3개년을 주기로 영유아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가정양육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 정부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과 “아이돌봄지원” 등을 통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시설을 통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영유아에

게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은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

봐주는 것이다. 

2. 재정 투입 추이

[표 2]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 예결산 추이를 정리한 것이

다. [표 2]에 제시된 예결산 정보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과 지방교

육재정교부금·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출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

의 형태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지방비 투입은 제외된 수치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 예산액은 2017년 기준 9조 

5,227억원이고, 이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한 시설보육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의 비중은 86.2%, 가정양육지원의 비중은 13.8%로 집계되었다. 

2010년 2조 7,200억원이었던 영유아양육지원정책 예산은 2017년 9조 5,227억원까지 

증가하여, 연평균 19.6%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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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영유아

보육

및

유아

교육

지원

(86.2)

영유아보육료�지원 16,322 20,023 26,391 27,361 33,292 31,142 32,052 31,292 9.7

시간차등형�보육�지원 - - - - 30 65 92 88 42.7

누리과정�지원 5,465 7,355 9,859 26,481 33,589 39,468 38,860 39,409 32.6

보육돌봄서비스 3,784 4,247 4,232 4,445 4,671 5,325 - - 7.1

어린이집�지원 551 151 628 1,538 1,610 1,776 - - 26.4

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 - - - - - - 8,168 9,019 10.4

어린이집�기능보강 60 83 68 76 71 339 64 64 0.9

어린이집�확충 34 34 50 165 319 234 248 224 30.9

공공형어린이집 0 80 169 334 399 447 487 558 38.3

직장어린이집지원 273 364 478 641 803 924 1,036 1,218 23.8

보육사업관리 10 4 13 23 15 14 78 33 18.0

보육프로그램�개발�및�연구 2 - 4 - - - - - 28.4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20 40 58 196 57 49 113 95 24.6

어린이집�교원�양성�지원 19 19 18 20 20 20 27 27 5.3

보육전자바우처�운영 55 68 40 73 80 76 - - 6.8

보육실태조사 - - 8 - - 5 2 - -

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 - - - 6 13 13 12 12 16.6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41 59 60 67 86 85 77 79 9.7

소�계 26,638 32,527 42,076 61,426 75,056 79,981 81,317 82,117 17.4

가정양육

지원

(13.8)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360 916 1,120 7,929 12,153 12,156 11,803 12,242 65.5

아이돌봄지원 201 402 435 623 799 767 828 868 23.2

소�계 562 1,318 1,555 8,553 12,952 12,923 12,631 13,110 56.8

합� � 계 27,200 33,845 43,631 69,978 88,008 92,904 93,948 95,227 19.6

[표� 2]�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예·결산�추이

(단위: 억원, %)

주: 1. 2010~2016년은 결산액, 2017년은 예산액 기준임.
   2. 사업유형 항목 (   ) 안의 수치는 2017년 합계 기준 사업유형별 예산액의 비중임.
   3. 교육부 소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누리과정 지원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지출로 한정하여 작성함.
   4. “보육돌봄서비스”와 “어린이집 지원”은 2016년부터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으로 통합됨.
   5. “누리과정 지원”은 2010~2011년에는 3~5세 소득하위 70% 지원에 투입된 예산의 규모이며, 

2012년에는 누리과정이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 3~5세 보육료 및 유아학비가 “누리과정 지원”
의 예산으로 지급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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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의 2017년 예산

액은 8조 2,117억원이다. 2010년 결산액은 2조 6,638억원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의 단가 상승, 보육인프라 확충, 어린이집 

평가인증 강화 등에 의하여 8개년 연평균 17.4%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가정양육지

원의 2017년 예산액은 1조 3,110억원으로, 2010년 결산액인 562억원에 비하여 23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2013년부터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

되고, 아이돌봄지원 예산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3. 시설 및 이용자 추이

[그림 1]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유치원의 수는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어린이집의 수는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2015년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어린이집�및� 유치원�수�추이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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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10년 3만 8,021개소였던 어린이집의 수는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4만 3,770개소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 지원이 추진된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증가한 어린이집의 수는 2014년과 2015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2015년의 어린이집 수는 4만 2,517개소로 집계되었다. 2015년 기준 어린

이집의 수는 2010년 대비 11.8% 증가한 규모이다. 

한편, 유치원의 수는 2010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8,388개소였던 유치원 수는 전 소득계층 대상 유아학비 지원이 실시된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8,678개소에 이르렀다. 어린이집의 수는 2014년과 2015년에 감소 

경향을 보인 반면, 유치원 수는 2014년과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5

년 유치원 수는 8,930개소로 2010년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설립주체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중 추이

를 정리한 자료이다. 유치원은 국·공립의 비중이 52~53%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국·공립의 비중이 5~6%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치원>

[그림� 2]� 설립주체별�어린이집�및�유치원�비중�추이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16.

어린이집의 85% 이상이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대부분의 영유아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통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5.3%,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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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민간어린이집 36.3%, 가정어린이집 50.9%)의 비중으로 분포하였으나, 2015

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6.2%,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86.3%(민간어린이집 

34.4%, 가정어린이집 51.9%)의 비중으로 분포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소폭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은 국·공립과 사립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2010년에는 국·공립유치원이 53.7%, 사립유치원이 46.3%였으나 2015년에

는 국·공립유치원이 52.4%, 사립유치원이 47.6%로,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이 1.3%p 

감소하였다.  

[그림 3]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추이를 영아

(0~2세)와 유아(3~5세)로 나누어 정리한 자료이다. 우리나라는 가정양육을 선택하

지 않을 경우 영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유아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보육서비스나 유아교육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영아의 어

린이집 이용률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어린이집�및�유치원�이용률�추이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주민등록통계, 보육통합시스템,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산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0년 26.1%에서 2015년 

34.2%로, 8.1%p 증가하였다. 특히, 전 소득계층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실시된 2012년에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전년대비 6.5%p 증가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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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0~201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

용률은 2010년 77.9%에서 2015년 89.3%로, 11.4%p 증가하였다. 영아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도 전 소득계층 5세 유아에 대한 보육

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실시된 2012년에 전년대비 4.3%p 증가하여, 2010~2015년 

사이 상승폭이 가장 컸다.

[그림 4]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가정양육수당의 수급자 수 및 수급률 추이

를 도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영유

아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에 대하여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3) 이에 따라, 2012년 10만 2,653명이던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수는 2013년 106만 484명으로 증가하여, 38.3%의 수급률을 기록하였다. 가정양육

수당 수급률은 2014년 36.9%, 2015년 36.8%로, 2013년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으나, 

37%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가정양육수당�수급자�수�및� 수급률�추이

(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16.

3)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차상위계층 가구(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됨.



3. 시설 및 이용자 추이 ∙ 13

2015년 기준 영유아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수급 비중([그림 5] 참고)을 살펴보

면, 가정양육수당 수급자의 대부분이 2세 이하에 해당하는 영아인 것을 알 수 있다. 

영아에 해당하는 생후 0~23개월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수급 비중은 2015년 기준 

69.0%이다. 또한, 영유아의 월령이 증가할수록 가정양육수당 수급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어, 2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는 시설보육을 이용하기보다는 가

정에서 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이 직접 양육하거나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등을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자녀를 돌보는 것을 선호하며 유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시설

보육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영유아�연령별�가정양육수당�수급�비중:� 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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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 국가별 비교

1. 국가별 아동 관련 지출의 추이 비교

[그림 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4)의 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

출의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OECD는 회원국의 아동 관련 공공지출의 GDP 대비 

비중을 매년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다. 아동 관련 지출에 포함되는 정책은 크게 아

동수당(child payments and allowances)과 같은 현금지원과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

급(childcare support)과 같은 서비스지원으로 구성된다.5) 

[그림� 6]� 국가별� GDP� 대비�아동�관련�지출의�비율�추이

(단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4)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 비교 대상 국가 선정 시에는 Esping-Andersen(1990)이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에서 제시한 복지국가 유형을 참고함.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보편주의적 복

지정책을 구사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에 해당하고,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은 사회보험 비중이 

높은 보수주의 국가이며, 영국, 미국, 호주는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

유주의 국가임.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성격을 지녔으므로, 비교 대상 국가

에 포함하였음.
5) OECD는 GDP 대비 아동 관련 지출을 산정함에 있어 현금지원, 서비스지원 이외에도 세제혜택

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간접적 지원방식인 세제혜택을 제외하고 현금지원과 서비

스지원만을 추출하여 GDP 대비 아동 관련 지출의 비율을 산출함. OECD가 정의한 아동 관련 

공공지출(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에는 아동수당(child payments and allowances), 육아

휴직 급여(parental leave benefits), 보육서비스 지원(childcare support)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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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과 2010년, 2013년의 국가별 GDP 대비 아동6) 관련 지출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네덜란드와 미국, 일본,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GDP 대비 아동 관

련 지출 비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의 GDP 대비 아동 관련 지출 비율의 평균값은 2005년 1.9%, 2010년 2.2%, 2013

년 2.1%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영국의 GDP 대비 아동 관련 지

출의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3.6%), 핀란드(3.2%), 노르웨이(3.0%), 프

랑스(2.9%), 독일(2.2%)의 순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미국(0.7%), 

한국(1.1%), 일본(1.3%), 네덜란드(1.4%)는 2013년 기준 GDP 대비 아동 관련 지출

의 비율이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그림 6]에 제시된 국가들 중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

의 GDP 대비 아동 관련 지출 비율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GDP 대비 아동 관련 지

출 비율은 2005년 0.2%, 2010년 0.7%로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전 소득계층 

대상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실시된 이후인 2013년에는 1.1%로 증가하

였다. 이는 2013년 기준 전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는 1.0%p 낮고,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영국에 비해서는 2.7%p 낮은 수치이다.

[그림� 7]� 국가별� GDP� 대비�아동�관련�지출의�비율�추이:� 현금지원

(단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6) 아동의 정의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최대 19세까지를 아동으로 정의하고 각종 아동정책이 수행됨.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는 현금지원은 0세부터 성인 이전 시기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 지원은 주로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를 중심

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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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의 국가별 아동 관련 지출 중 현금지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평균은 2005년 1.2%, 2010년 1.4%, 2013년 1.2%를 기록

하였다. 2013년 기준 영국의 GDP 대비 아동 관련 현금지원 지출의 비율이 2.4%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1.6%), 핀란드(1.5%), 스웨덴(1.4%) 순으로 현금지원 지출의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아동 관련 중 지출 중 현금지원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기준 0.2%로, OECD 회원국 평균의 1/6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미국의 2013년 기준 아동 관련 현금지

원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로 집계되었다.

[그림 8]의 국가별 아동 관련 지출 중 서비스지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평균은 2005년 0.7%, 2010년 0.9%, 2013년 0.9%를 기

록하였다. 2013년 기준 스웨덴의 GDP 대비 아동 관련 서비스지원 지출의 비율이 

2.2%로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1.8%), 핀란드(1.7%), 영국(1.4%), 프랑스(1.3%), 독

일(1.1%)의 순으로 서비스지원 지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아동 관련 지출 중 서비스지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기준 0.9%로, 

2005년 0.2%, 2010년 0.6%에 비하여 각각 0.7%p, 0.3%p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 정

부가 2009년 이래로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

고, 2013년부터는 전 소득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

원하게 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8]� 국가별� GDP� 대비�아동�관련�지출의�비율�추이:� 서비스지원

(단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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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OECD 회원국의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지출액 규모를 보면,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 중 8위에 해당하여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0~4세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지출액은 스웨덴이 $13,149.3로 가장 

높았고, 룩셈부르크($12,107.8), 노르웨이($11,998.3), 덴마크($10,736.8) 순으로 영유

아 1인당 보육 공공지출액이 $10,000가 넘는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의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지출액은 $6,097.5로, 지속적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인당 보육 공공지출액 산

정 대상에 5세아가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의 경우 2012~2013년에 전 소득계층 대

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실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지출액 순위는 [표 3]에 제시된 것보다 높을 수 있다.

순위 국가
영유아� 1인당

보육�공공지출액
순위 국가

영유아� 1인당

보육�공공지출액

1 스웨덴 13,149.3 11 벨기에 5,460.8

2 룩셈부르크 12,107.8 12 뉴질랜드 4,951.7

3 노르웨이 11,998.3 13 오스트리아 4,715.5

4 덴마크 10,736.8 14 영국 4,526.8

5 아이슬란드 9,965.8 15 호주 4,261.8

6 프랑스 8,220.1 16 스위스 3,987.7

7 핀란드 7,527.9 17 이탈리아 3,926.7

8 한국 6,097.5 18 일본 3,348.8

9 네덜란드 5,952.6 19 스페인 3,344.7

10 독일 5,918.1 20 아일랜드 3,001.8

[표� 3]� OECD� 회원국의�영유아� 1인당�보육�공공지출�순위

(단위: PPPs, in US dollars)

주: 1. OECD의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에서 2012년 이후 통계

를 국가별로 수집한 자료의 가족 영역 지출 프로그램 중 초기 아동 교육 및 보육(Early child-
hood education and care)에 대한 현물급여 지출값을 토대로 작성한 순위임.

   2.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지출액은 아동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별 현물급여 지출값을 해당 

국가의 0~4세 아동 수로 나누고, 다시 구매력지수로 나눈 각국의 지출액을 USD 기준으로 표

준화한 것임.
자료: 김상호·정해식·임성은·김성아,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연구보고서 2016-03)｣,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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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아동대상 현금지원 및 서비스지원 비교

이하에서는 GDP 대비 아동 관련 지출 비율의 추이를 살펴본 국가들의 아동수당 

및 보육서비스를 비교하고자 한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아동 관련 지출에

는 아동수당과 보육서비스 이외에도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예: 육아휴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영유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국가별 특징을 살

펴보고자 한다.7) 아동수당과 보육서비스는 각각 대표적인 아동대상 현금지원 및 서

비스지원 정책에 해당한다. 

아동수당은 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공유하는 동시에, 자녀양육

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유자녀 가족이 빈곤해

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지원정책이다.8) 보육서비스는 영유아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지원정책이다. 이때, 서비스지원방식은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직접 지급하거나 바우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하다. 일부 국가는 영유아 양육가구가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가정양

육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시설보육을 통한 서비스지원을 중심

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를 보면,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11개 국가 중 미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동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녀의 수와 부모소득 등을 기

준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수준을 차등화하고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은 18세 미만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 연령이고, 프랑스는 20세 미만, 스웨덴은 16세 

이하, 영국은 16세 미만, 일본은 15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

의 수가 증가하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아동수당의 재원은 핀란드, 프랑스 등을 제외하고는 조세에서 조달한다. 기본

적으로 아동수당은 일정 연령 조건을 충족하는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기 때문에, 조세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핀란드는 사회보

7) 육아휴직급여 등은 국가에 따라서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아동에 대한 지원

이라기보다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논의의 대

상에서 제외함.
8) 최성은·신윤정·김미숙·임완섭,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2009-74)」,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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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금을 활용하여 아동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별도의 사회보장기금이

라 할 수 있는 가족수당금고(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에서 아동수당의 

재원이 충당된다. 이들 국가는 아동수당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대표적인 국가의 아동수당제도를 살펴보면, 영국은 1945년부터 0~15세까

지, 프랑스는 1932년부터 0~19세까지, 일본은 1972년부터 0~14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소득 구분 없이 지급해오다 영국은 2013년, 프랑스 

2015년, 일본 2012년부터 소득별로 차등화해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국가 시작연도 대상연령 지원방법

스웨덴 1948년 0~16세
- 자녀 1인당 월 SEK 1,050(￦135,500) 지원

- 2자녀 이상 가구에 추가수당 지급

핀란드 1948년 0~17세

-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

자녀 1인 월 €100.40/인(￦126,800)

자녀 2인 월 €110.94/인(￦140,100)

자녀 3인 월 €141.56/인(￦178,800)

자녀 4인 월 €162.15/인(￦204,800)

자녀 5인 이상 월 €182.73/인(￦230,800)

한부모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46.79(￦59,100) 추가 지원

노르웨이 1946년 0~17세
- 1년 이상 노르웨이에 거주한 경우에 지급

자녀 1인당 월 NOK 927(￦122,700) 지원

네덜란드 1948년 0~17세

- 자녀의 나이에 따라 차등지급

연령 0~5 6~11 12~17
금액

(자녀당)
€198.4/월
(￦250,600)

€240.9/월
(￦304,300)

€283.4/월
(￦357,900)

[표� 4]� 국가별�아동수당�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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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작연도 대상연령 지원방법

프랑스 1932년 0~19세

⚬가족수당

- 프랑스 거주 20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 가구

- 자녀수와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자녀 1인 가구 -
자녀 2인 가구 €120.32/월(￦152,000)
자녀 3인 가구 €274.47/월(￦346,700)
자녀 4인 가구 €428.62/월(￦541,400)
자녀 5인 가구 €582.77/월(￦736,100)

자녀 6인 가구부터는 자녀 1인당 €154.15/월(￦194,700) 추가 지원

⚬영아양육수당

-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소득수준별 차등지급

⚬가족보조금(특별수당)
- 21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부모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

독일 1975년 0~17세

⚬자녀지원금

- 가구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자녀가 직업이 없는 경우 21세까지,  
 자녀가 직업교육 중이면 25세까지 지급

자녀 1인 가구 €190/월(￦240,000)
자녀 2인 가구 €380/월(￦480,000)
자녀 3인 가구 €601/월(￦759,200)

자녀 4인 가구부터는 자녀 1인당 €221/월(￦279,200) 추가 지원

⚬아동수당보조금

- 부모가 실업급여에 의존하지 않으면 25세 미만의

 자녀양육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지원

영국 1945년 0~15세

- 부모 중 한쪽의 소득이 5만 파운드 미만인 가구에 

 자녀수를 기준으로 현금지원

 · 첫째 혹은 외동자녀  = £20.70/주(￦30,100) 
 · 추가적인 자녀 1명당 = £13.70/주(￦19,900)

호주 2000년 0~19세

- 부모급여(Parenting Payment)
 · 자녀가 8세 미만인 한부모 가구와 

  자녀가 6세 미만인 양부모 가구

 · 소득, 자녀수, 자산에 따라 차등지급

※부모급여와 함께 20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자녀수, 부모의 취업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인 가족급여제도(Family Tax Benefit)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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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한국과 미국은 유자녀 가구에 대해 세제혜택(tax credit)을 제공하고 있으나, 직접 조세에서 조

달하는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동수당 비교에서 제외함.
   2. 호주는 세제혜택인 가족급여제도(Family Tax Benefit)와 직접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Parenting Payment)를 혼합하여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세제

혜택을 제외한 현금급여 지급 제도만을 표에 제시함.
   3. 지원방법에 제시된 아동수당의 액수는 국가별도 기준연도가 상이하나, 대부분이 2013년 이후

의 최신 수치임.
   4. 해당국가의 통화와 함께 병기된 아동수당 액수의 한화 환산액은 2017년 6월 8일 기준임. 
자료: 각종 정책연구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영국은 연소득 5만파운드(약 7,500만원) 이하의 경우 월 12만원, 둘째부터 월 8

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연소득 6만파운드(약 9,000만원)를 넘으면 아동수당을 주지 

않는다. 프랑스는 두 명 이하 자녀에게 월 15만원, 세 자녀에게 월 35만원을 주고, 

14세 이상일 경우 월 8만원을 더 준다. 월소득 983만원, 737만원을 초과하면 각각 

25%, 50%만 지급한다. 일본은 0~2세 월 15만원, 3세~취학 전 월 10만원, 셋째이

상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중학생은 월 10만원을 준다. 4인 가구 기준 가계소득이 1

억원 이상이면 50%만 지급한다. 핀란드는 1948년에 도입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족에 제공한다. 1자녀의 경우 월 13만원, 2자녀는 월 14만원 등으로 증가하고, 5

명의 자녀가 있으면 월 23만원이 지급된다. 

[표 5]의 국가별 보육서비스 비교를 보면,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국가 모두 한국

에 비해서는 보육서비스지원 대상의 범위 및 수준이 좁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0~5

세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분석대상 

국가에서는 0~2세 영아기를 제외하고 3세부터 국가 차원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영아기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아동수당 등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을 전제하고 보육 관련 정책이 설계·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 시작연도 대상연령 지원방법

일본 1972년 0~14세

- 1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지급

- 소득수준 및 자녀 연령에 따른 차등지급

※연소득이 960만엔 이하인 경우

 · 3세 미만 월 15,000엔(￦153,300)
 · 3세~초등학생(1,2번째 자녀) 월 10,000엔(￦102,200)
 · 3세~초등학생(3번째 자녀 이상)는 월 15,000엔

 · 중학생인 경우 월 10,000엔

※연소득이 960만엔을 초과하면 월 5,000엔(￦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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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대상 지원방법

스웨덴 3~6세

- 3~6세 아동에게 주당 15시간(연간 525시간) 지원

- 부모가 취업·학업 중이면 주당 40시간 지원

- 부모 부담 보육료 상한제 운영

핀란드 � 6세�이하

- 재산, 소득, 자녀수에 따라 보육비용 차등 부담

- 유연수당제도(3세 미만)
 · 부모의 근로시간이 기준

 · 22.5시간 이하 일하는 경우 €241.19(￦304,700)
 · 3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160.8(￦203,100)

노르웨이 � 6세�이하

- 부모부담 상한액을 설정하되, 가구소득,  
 자녀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

- 3~5세 아동은 주 20시간 보육서비스 제공

네덜란드 4세�이하

- 부모가 취업·학업 중인 경우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소득, 근로시간, 보육기관 이용 자녀 수 및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프랑스 � 3세�이상
- 3세 이상 모든 유아에게 유아교육 제공(주당 24시간)
- 보육료 및 방과 후 서비스는 부모 소득 비례 차등 지원

독일 3세�이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보육지원금 지원

영국 � 3~4세
- 3~4세 연간 570시간 보육료 지원(주당 15시간, 38주)
- 저소득층 가구 자녀, 장애아 등은 2세부터 보육료 지원

미국 0~5세 - 저소득 아동 대상 조기 보육·교육 프로그램(Head Start) 운영

호주 0~5세

- 보육급여(CCB)
 · 부모 소득 및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주 24시간 제공

 · 부모의 취업/학업 등 조건에 따라 주 50시간까지 지원

일본 � 0~5세
- 표준보육단가 산정 후 국가와 부모가 1/2씩 부담

- 부모의 부담액은 8등급으로 차등화

한국 0~5세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 제공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게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의 소득, 취업상태 등에 관계없이 지원

[표� 5]� 국가별�보육서비스�비교

자료: 각종 정책연구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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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웨덴은 3~6세 아동에게 주당 15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되 부모가 취업이나 학업 상태일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한다. 부모의 고용상태를 고려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적인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비로 비용을 부담하되 부모 부담 보육료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

다.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도 스웨덴과 유사한 형태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부모의 취업·학업 여부를 고려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며, 노르웨이

는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부모 부담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는 

부모의 소득, 근로시간, 보육기관 이용 자녀 수 및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

를 가구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 자녀나 장애아동은 2세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부모 소득 및 자녀 연령을 고려하여 주 24시간의 보육서비

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취업·학업 상태에 따라 최대 주 50시간까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표준보육단가를 산정한 후 국가와 

부모가 1/2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부모 부담액은 소

득수준에 따라 8등급으로 차등화되어 있다. 한편, 미국은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아동

에게 국가가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육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시사점

국가별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은 ① 

대표적인 아동 대상 현금지원정책인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아 GDP 대비 아동 관

련 공공지출의 비율은 낮으나, ②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0~5세 영유아 대상 전 소득

계층 보육서비스 제공 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지출액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아동에 대한 공공

지출의 비중이 낮은 편(2013년 기준 OECD 평균은 2.1%이나 한국은 1.1%)이지만, 

아동 관련 공공지출의 상당 부분이 보편적인 보육서비스 지원에 투입되어 영유아양

육지원정책이 시설보육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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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아동 대상 공공지출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낮은 이유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등 아

동정책의 추진 방식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주요한 원인은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9) 아동수당은 91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OECD 회원국 

중 미국, 터키, 한국,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아동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의료보험, 노령연금 등 9개 복지급

여 중 다수를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아동(가족)수당은 도입하지 않은 상

태이다.

전 소득계층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제공하는 우리나

라의 시설보육 중심 서비스지원정책은 육아휴직의 사각지대10)로 인하여 맞벌이가구

의 자녀 직접양육에 한계11)가 있고,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하

여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타

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지원은 의도했던 

효과가 발현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 및 유

아학비 지원이 실시된 이후에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

며12), 오히려 취업모 여부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전일제 보육

료 지원으로 보육서비스지원 예산의 낭비가 지적되어, 정부는 실질적인 이용시간을 

고려한 맞춤형보육을 설계·추진13)하고 있다.

9) 이와 함께,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하는 국공립 보육·유아교육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영

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이 민간에 위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적용제외자(소규모 사업장 등)는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됨. 
2015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면, 자녀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 중 약 

13%가 출산 후 1년 이내에 노동시장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출산 후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육아휴직 등의 제도 활용이 정착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11) 맞벌이가구 부부 중 한 사람이 이상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적용제외자 등에 해당되어 육

아휴직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외)조부모, 친인척,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등을 활용하지 않고 

취업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함.
12) 전 소득계층 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실시된 2012년 이래 영아의 어린

이집 이용률은 35%대를 유지하고 있음.
13) 맞춤형보육은 하루 12시간 운영되는 종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운영되는 맞춤반 어린이집을 통하여 제공되며, 정부는 맞춤반 이용 시간에 비례한 보육료

와 함께 맞춤반 이용 영아가 정해진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할 경우를 고려하여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함께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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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의 개요

정부는 2012~2013년에 걸쳐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영유아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에게

는 보육료를,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유아에게는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0~2세 

영아는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인 어린이집을, 3~5세 유아는 선호에 따라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인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인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영

아의 경우 어린이집에 종일반과 맞춤반을 함께 운영하여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 이

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0~2세 영아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운

영되는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월 43만원, 1세 월 37만 8,000원, 2세 

월 31만 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운영되

는 맞춤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0세 월 34만 4,000원, 1세 월 30만 2,000원, 

2세 월 25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정부는 맞춤반 이용 영아가 정해진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할 경우를 고려하여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

급하고 있다.

3~5세 유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월 22만원의 보육료 및 유

아학비를 지원받는다. 3~5세 유아에게는 공통 보육·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

용되고 있으며, 3~5세 유아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2017년 현재 유아

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조달된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

이집을 이용하는 3~5세의 보육료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

로 지원하였고14),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3~5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

14)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의 [그림 14]를 참고하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의 유아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급되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의 보육료는 
유아의 연령 및 유아양육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재원이 상이하였음. 어린이집 이용 5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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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부금으로만 지원함에 따라 누리과정 재원조달방식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지속되어, 2017년부터는 3년 한시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도

입하여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종일반 맞춤반

0세반 430,000 344,000
1세반 378,000 302,000
2세반 313,000 250,000
3세반 220,000 -
4세반 220,000 -
5세반 220,000 -

[표� 6]� 보육료�및�유아학비�지원단가:� 2017년

(단위: 원/월)

주: 1. 맞춤반 아동은 긴급한 사유로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받고 있음.
   2. 3~5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누리과정)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

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7.

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단가는 동일하게 월 

2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 정부가 정한 유아학비 지원단가를 초

과하는 금액의 유치원 원비를 학부모에게 지급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

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육시설인 반면,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

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기관이다. 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 운영방식

의 차이, 종사자의 자격 차이 등에 의하여 지원단가보다 높은 수준의 유치원 원비

가 투입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법」 제25조15)에 따라 유치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고시한다. 각 유치원의 유치원 

보육료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5세아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시작

한 2012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급되었으나, 2013~2014년 동안 3~4세의 보육료

는 지원대상이 전 소득계층 3~4세아로 확대되기 이전(2012년)까지의 보육료 수혜대상인 소득하

위 70% 이하 계층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3~4세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보육료 수혜대상에 포함된 소득상위 30% 이상 계층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급함.  
15) 제25조(유치원 원비) ①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

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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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비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유치

원이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원비를 받고자 할 경우,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제38조16)에 따라 정부가 책정한 

보육료 지원단가 이외의 필요경비를 영유아의 부모에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

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입학준

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

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이 포함된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도 유치원 원비

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수납한도액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

액을 정하고,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

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정부가 지

원하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이외에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추가적인 유치원 원비를 

가구별로 지급하고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2013년에 걸쳐 실시된 전 소득계층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과 별도로 개별 

가구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있는 것이다. 이

와 함께, 영유아 양육가구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유아교육기관 이외에도 학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6)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

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

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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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학습지 등 사교육을 자녀양육에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영유아 자녀양육비용

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와 가구별로 지급하는 보육비(어린이집 필요경

비, 유치원 원비 등), 사교육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에 따른 자녀양육비용지출의 변화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분석하여, 보

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된 2012~2013년을 전후로 가

구별 자녀양육비용지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17) 0~5세 영유

아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처분소득18) 대비 영유아 

자녀에게 투입된 양육비용을 자녀의 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가구별 자녀양육비용지출을 산출하였다. 

자녀양육비용은 보육비와 사교육비의 합으로 정의하였는데, 보육비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 이외에 별도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지급하는 금액이고, 

사교육비는 학원 등록, 학습지 구독 등에 투입하는 금액이다. 자녀양육비용을 보육

비와 사교육비의 합으로 산출한 이유는 정부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이전까

지는 부모가 직접 지출한 금액을 보전해줌으로써 가구단위에서 발생하는 여분의 가

처분소득이 자녀양육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입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즉, 정부가 전 소득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함에 

따라 가구에서 지출하는 자녀양육비용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므로, 가구별로 이전까

지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출에 투입하던 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양육에 활

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영유아 양육가구를 소득수

준별로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으로 구분19)하여, 자녀양육비용지출 추이를 

17)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가구별 자녀양육비용지출 관련 수치는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영유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비용지출 

관련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밝힘.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수치를 인용함에 있어, 전체 

영유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비용지출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한국복

재패널’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8) 이를 위하여, 제곱근 균등화 지수(square root scale)를 활용함. 제곱근 균등화 지수란 OECD 

Project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의 “What are Equivalence Scales?"에 제시된 가구규

모별 균등화지수 중 하나로, 성인 1인 가구는 1(= ), 성인 2인 가구는 1.4(= ), 성인 2인

과 아동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는 1.7(= ), 성인 2인과 아동 2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2(= )로 나누어 소득을 균등화하여 가구원 1인당 소득을 구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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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또한, 연도별 자녀양육비용 비교의 용이성을 위하여 한국은행 GDP디

플레이터20)를 활용하여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시작되기 이

전인 2011년을 기준으로 자녀양육비용을 표준화하였다.21)

(1)� 영유아�가구의�자녀양육비용�지출�추이�분석

[그림 9]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영유아 양육가구의 연도별 자녀양육비용 및 보

육비·사교육비 지출액의 추이를 정리한 자료이다. 제시되는 액수는 자녀 1인을 기

준으로 산출한 값이다. 

[그림� 9]� 자녀양육비용�및� 보육·사교육�비용�지출액�추이

(단위: 만원)

주: 제시된 금액은 2011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수치임.
자료: 2011~2015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함.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녀양육비용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 소득수준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균등화 가처분소득에 OECD 기준을 적용하였음. OECD는 중위

소득의 60% 이하인 가구를 저소득층, 중위소득의 60~150% 사이인 가구를 중간소득층, 중위소

득의 150% 이상인 가구를 고소득층으로 정의함.
20) GDP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반영하는 물가지수임. GDP

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디플레이터(deflator)는 가격변동지수를 뜻함. GDP디플

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임. 명목 GDP란 당해연도의 총생산

물을 당해연도의 가격(경상가격)으로 계산한 것이고, 실질 GDP란 당해연도의 총생산물을 기준

연도의 가격(불변가격)으로 계산한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2010년이 기준연도(2010년 GDP디

플레이터 100.0)이고 2015년 GDP디플레이터가 106.6이라면, 2015년의 종합적 물가지수는 2010
년에 비해 6.6% 올랐다는 의미임.

21) ‘한국복지패널’ 원자료에서 산출한 자녀양육비용에 2011년 GDP디플레이터를 곱한 값을 해당연

도별 GDP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자녀양육비용을 2011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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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영유아 1인당 연간 230만원이 자녀양육비용으로 지출되었으나, 2012년 

213만원, 2013년 195만원, 2014년 185만원으로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이 감소하였다. 

특히, 전 소득계층 영유아 대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순차적으로 실시된 

2012년과 2013년 각각 전년대비 17만원, 18만원이 감소하였고, 제도가 정착된 2014

년에는 전년대비 10만원의 자녀양육비용 지출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3년

차인 2015년의 영유아 자녀 1인당 자녀양육비용은 연간 193만원으로 집계되어, 

201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결론적으로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 및 유

아학비 지원으로 인하여, 2011년보다 가구당 연간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은 37만원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육비용을 보육비용과 사교육비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육비용은 2011년 

연간 57만원에서 0~2세 및 5세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2012년에는 전년대비 3만원 증가한 60만원을 기록하였다.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급이 3~4세까지로 확대된 2013년에는 보육비용이 전년대비 

9만원 증가하여 6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전 소득계층 대상 보

육료 및 유아학비 지급이 정착된 2014년에는 보육비용 지출이 전년대비 28만원 감

소한 4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년차인 2015년에는 5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1년과 유사한 수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교육비용은 2011년 연간 173만원을 기록하였다가 0~2세 및 5세 전 소득계

층 대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급이 시작된 2012년에는 152만원으로 21만원 가량

이 감소하였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급 대상이 0~5세 전체로 확대된 2013년에는 

사교육비용이 연간 126만원으로 전년대비 26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러나 2014년에 144만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5년 140만원으로 전년대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녀양육비용 및 보육·사교육 비용 지출이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2015

년에 지속적인 감소추세에서 소폭 상승으로의 전환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전 소득

계층 대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의 실시로 인하여 가구소득에서 자녀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대비 2015년 2.5%p 감소하였다. 가구소득에서 자녀양육비

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3%에서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

원이 시행된 2012~2013년 각각 7.9%, 6.9%까지 감소하였다. 제도가 정착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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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6.4%로 전년대비 0.5%p 감소하였다가 2015년에는 6.8%로 증가하여, 0~5세 

영유아 전체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급한 2013년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림� 10]� 자녀양육비용�및�보육·사교육�비용�지출비율�추이

(단위: %)

자료: 2011~2015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육비용과 사교육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11년 2.3%, 7.0%에서 2015년 1.9%, 4.9%로, 0.4%p, 2.1%p 감소하였다. 이

는 가구별로 사교육에 지출하는 사교육비용 비중의 감소폭(2.1%p)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보육비용 비중의 감소폭(0.4%p)보다 5배 넘게 큰 것

으로 볼 수 있다.

(2)� 가구의�소득수준별�자녀양육비용�지출�추이�분석

[그림 11]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수준별 자녀양육비용 지출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2012~2013년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

원이 실시되기 이전에 비하여 이후의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균등화 가구소득에서 자녀양육비용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은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은 2015년도에 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소득수준별 자녀양육비용 차이는 2011년에 비하여 2015년에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수준별 격차는 유지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2011년 기준 

고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자녀양육비용 차이는 224만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자

녀양육비용 차이는 321만원, 중간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비용 차이는 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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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에는 고소득층과 중간소득층 차이 211만원, 고소득층과 저

소득층 차이 269만원, 중간소득층과 저소득층 차이 58만원으로, 전 소득계층 영유

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이후의 소득수준별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의 격차가 좀 

더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5년 고소득층의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은 저

소득층의 3.6배 수준으로, 2011년의 4.1배 수준에 비하여 격차가 감소하였다.

<지출액> <지출비중>

[그림� 11]� 소득수준별�자녀양육비용�지출�추이

(단위: 만원, %)

주: 1. 제시된 금액은 2011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수치임.
   2. 소득수준별 자녀양육비용 지출 추이를 논의함에 있어 저소득층의 수치는 결측치로 인하여 

2015년 표본 중 31개만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 2011~2015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함.

소득수준별 자녀양육비용 지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경우 2011년 

425만원에서 2015년 374만원으로 51만원, 중간소득계층의 경우 2011년 201만원에

서 2015년 163만원으로 38만원 감소하였으며, 저소득계층은 2011년 104만원에서 

2015년 105만원으로 유사하게 유지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의 

감소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자녀양육비용 지출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소

득수준이 높을수록 균등화 가구소득에서 자녀양육비용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자녀양육비용 지출이 균등화 가구소득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2011년 9.9%에서 2015년 7.4%로 2.5%p 감소하였고, 중간소득층은 2011

년 8.9%에서 2015년 6.1%로 2.8%p 감소하였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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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별 보육비용 지출 추이를 보면([그림 12] 참고), 2011년 대비 2015년 

연간 보육비용 지출액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화 가구

소득 대비 보육비용 지출의 비중도 모든 소득계층에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출액> <지출비중>

[그림� 12]� 소득수준별�보육비용�지출�추이

(단위: 만원, %)

주: 1. 제시된 금액은 2011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수치임.
   2. 소득수준별 보육비용 지출 추이를 논의함에 있어 저소득층의 수치는 결측치로 인하여 2015

년 표본 중 31개만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 2011~2015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함.

소득수준별 보육비용 지출액의 경우, 고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은 2011년 331만

원, 146만원에서 2015년 263만원, 120만원으로, 각각 68만원, 26만원씩 감소한 것으

로 집계되었다. 저소득층의 연간 자녀 1인당 보육비용 지출액은 2011년 98만원에서 

2015년 82만원으로, 16만원 가량 감소하였다. 모든 소득계층이 공통적으로 전 소득

계층 대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실시된 2012~2013년 동안 지속적인 보육비

용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에 고소득계층과 중간소득계층은 전년대비 다시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보육비용은 늘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 저소득층은 자녀양육비용 지출비중이 2011년 11.0%에서 2015년 12.2%로 1.2%p 증가하였음. 그
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2015년 표본 중 31개만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 전반에서 자녀양육비용 지출이 균등화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에 

비하여 2015년에 증가하였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 저소득층 자녀양육비용 지출비중의 

연도별 등락폭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불안정하거나, 저소득층 표본 

구성의 타당도가 낮아서 발생한 결과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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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별 보육비용 지출이 균등화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보면, 

고소득층은 2011년 7.7%에서 2015년 5.2%로 2.5%p, 중간소득층은 2011년 6.4%에

서 2015년 4.5%로 1.9%p 감소하였다. 저소득층의 경우 2011년 10.3%에서 2015년 

7.9%로, 2.4%p 감소하였다. 저소득층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빠른 속도로 감

소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두 소득계층과 달리 보육비용 지출 비중이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의 소득수준별 사교육비용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

층의 연간 사교육비용 지출액이 2011년에 비하여 2015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고소득층은 2011년 94만원에서 2015년 111만원, 저소득층은 2011

년 6만원에서 2015년 22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중간소득층은 2011년 55만원에서 

2015년 43만원으로 사교육비용 지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액> <지출비중>

[그림� 13]� 소득수준별�사교육비용�지출�추이

(단위: 만원, %)

주: 1. 제시된 금액은 2011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수치임.
   2. 소득수준별 사교육비용 지출 추이를 논의함에 있어 저소득층의 수치는 결측치로 인하여 2015년 

표본 중 31개만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 2011~2015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함.

소득수준별 균등화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용 비율 추이를 보면, 중간소득층에

서는 가구소득에서 사교육비용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고소득층의 균등화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용 비율은 2011년과 2015년 모두 

2.2%로 동일하고, 중간소득층의 균등화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용 비율은 2011년 

2.5%에서 2015년 1.6%로 0.9%p 감소하였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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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에 따른 자녀양육비용 지출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으로 인하여 가구당 연간 자녀양육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균등화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가구별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은 2011년에 비하여 연간 37만원 감소하였고, 

자녀양육비용 지출이 균등화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에 비하여 

2.5%p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 소득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

여 일정부분 자녀양육에 의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정책의 효과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전까지는 제

공하지 않았던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 지원함

으로써 전체적인 자녀양육비용 지출액과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자녀양육비용을 보육비용과 사교육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육비용은 보육

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되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교육비

용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가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과 함께 유아 대상 8시간 분량의 보육·유아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별도의 필요경비 및 원비를 지급하여 실시하는 특별활동이

나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이전에 비하여 좀 더 장시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한 

보육·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보육비용과 사교육비용의 변화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대비 

2015년 보육비용 지출액은 4만원 감소하였으나, 2011년과 2015년 사교육비용은 연

간 173만원과 140만원으로 33만원 감소하였다. 보육비용과 사교육비용이 균등화 가

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2011년 대비 2015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보육비용 비중 감소폭(0.4%p)이 가구별로 사교육

23) 저소득층의 균등화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용 비율은 2011년 0.7%에서 2015년 4.2%로, 3.5%p 
증가하였음.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2015년 표본 중 31개만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된 
수치의 신뢰도가 낮으므로 본문에서 저소득층의 균등화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용 비율 추이에 
대한 설명을 제외함. 저소득층 균등화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용 비율의 연도별 등락의 변동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불안정하거나, 저소득층 표본 구성의 타당도가 
낮아서 발생한 결과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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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출하는 사교육비용 비중 감소폭(2.1%p)의 1/5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수준별 자녀양육비용 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과 중간소

득층은 2012~2013년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실시되기 이전

에 비하여 이후의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이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균등화 가구소

득에서 자녀양육비용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은 감소한 반

면, 저소득층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자녀양육비용 지

출액 격차는 2011년 4.1배에서 2015년 3.6배로 감소하였다.

2011년 대비 2015년 연간 보육비용 지출액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감소하였다. 

균등화 가구소득 대비 보육비용 지출의 비중 또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감소한 것으

로 파악되었다. 사교육비용 지출 추이의 경우, 중간소득층에서는 사교육비용 지출액

이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에서 보

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함으로써 발생한 여분의 가처분소득을 자녀의 사교육비용

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24)

2. 보육료 및 유아학비 재원조달 방식의 안정성 검토

가. 보육료·유아학비 재원조달 방식의 개요

[그림 14]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의 재원분담 추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2011년까지는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은 일반회계로, 유아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2011년까지

는 소득하위 70% 가구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급하였고, 가

정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었다. 2012년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

원을 이용하는 모든 5세 유아 대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4)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으로 발생한 여분의 가처분소득을 자

녀의 사교육비용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에 대한 추가적인 계량분석이 필

요함. 즉, 가구별 가처분소득과 자녀양육비용의 추이, 가구의 인적구성 특성, 시장 변동(경제성

장률, 실업률 등) 등 가구의 소득 및 지출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나, 본 보고서는 주된 경향성을 중심으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자

녀양육비용지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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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시작했고, 2013년에는 3~4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도 순차적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여 2015년부터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3~5

세 유아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되었다. 한편, 2015

년 기준 모든 0~2세 영아의 보육료와 0~5세 영유아의 가정양육수당은 국고보조사

업의 형태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 국비와 지방비의 합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림� 14]� 영유아보육료 · 유아학비 · 가정양육수당의�재원분담�추이

주: 2017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었던 3~5세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재원이 유아교

육지원특별회계로 변경됨.
자료: 각종 정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보육·유아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의 재원(3~5세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

한 법적근거를 해석함에 있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입장 차이가 있어왔다.25) 

누리과정에 투입된 국고지원액은 2013년 2조 6,481억원에서 2017년 3조 9,409억원

으로, 연평균 10.4%씩 증가였다. 시·도 교육청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앙정부

25) 중앙정부는 누리과정의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을 개정함.  반면,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

관의 재원으로 규정되므로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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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5년에 5천억원, 2016년에도 본예산 3천억원, 추경예산 2천억원 등 총 5천억

원을 예비비로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에 따른 지

방교육재정 악화에 따라 해마다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26) 

[그림� 15]� 누리과정�국고지원�및� 지방교육채�발행�추이

(단위: 억원)

주: 1. 누리과정 국고지원액은 시·도교육청 결산액 기준임.
   2. 누리과정 국고지원 대상은 2012년 어린집·유치원 이용 모든 5세아, 2013년 어린이집 이용 소

득상위 30% 3~4세아와 유치원 이용 모든 3~4세아 및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모든 5세아, 
2014년 어린이집 이용 소득상위 30% 3세아와 어린이집 이용 모든 4~5세아 및 유치원 이용 

모든 3~5세아, 2015년 이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모든 3~5세아임. 
   3. 지방교육채의 규모가 증가한 원인으로 누리과정 국고지원 뿐만 아니라 실제 교부된 지방교

육재정교부금이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1년 수립)」에 제시된 교부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다는 점, 시·도교육청별로 무상급식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수행했다는 

점 등이 제기되고 있음.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누리과정 재원조달에 따른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지원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3년 한시의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2017회계연도부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운영

26) 지방교육채의 증가가 누리과정 지원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지방

교육채가 대폭 증가한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정산 규모가 2조 6,733억원이었고, 
2016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5,469억원 감정산된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누리과정에 

의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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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의결하였다. 향후 3년 간 누리과정은 교육세 일부와 국고로 구성되는 유아

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되며, 국고부담비율은 매년 국회 심의를 통하여 결

정하게 되었다. 2017년에는 교육세 78%(3조 809억원), 국고 22%(8,600억원)의 비중

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분담하였으나, 시·도 교육청은 현행 국고부담비율이 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시에 국고부

담비율에 대한 갈등이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는 3년 한시로 운영되기 때

문에 3년 후 다시 누리과정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16]� 누리과정�예산편성의�변화�

자료: 각종 정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한편, 교육부는 2017년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

과정 지원 예산액을 2018년부터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19대 대통령 공약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재원분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실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재원조달 방식 조정만으로 누리과정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교육

부 간,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지원청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한

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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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육·유아교육정책 추진체계 효율화를 통한 누리과정 재원분담 갈등 

완화 방안 검토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국무조정실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보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유보통합이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유아교육서비스

를 제공하는 유치원의 기능 및 역할을 통합하여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의 전달체

계를 단일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7]에 제시된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정부는 보육·유아교육정책의 관리부처, 재원, 법률, 교사자격·양성체계, 서

비스 전달체계(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통합하여, 0~5세 영유아에게 단일한 전달

체계를 통하여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7]� 유보통합의�추진�방향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014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 유보통합 토론회｣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2014.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하 ‘유보통합추진단’)은 [표 7]과 같이 

단계별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유보통합추진단이 제시한 통합 방안은 

선 인프라구축, 후 부처 통합이다. 먼저, 정보공시 내용을 확대 · 연계 · 통합하고, 유

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연계하며, 공통 재무회계규칙 항목을 개발하는 

등의 인프라구축 작업이 수행된다. 이어서, 가격규제를 개선하고, 보육인프라가 충

분하지 못한 지역의 0~2세 영아의 유치원 이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운영환경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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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할 계획이다. 끝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간 자격 및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관리부처를 통합함으로써 유보통합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세부 통합 방안

을 수립하였다.

단계 주요내용 과제명

1단계 품질개선기반�구축 결제카드·정보공시·평가체계 통합, 공통재무회계규칙 제정 등

2단계 규제·운영환경�정비 가격규제 개선, 시설기준 정비, 0~2세 유치원 허용 등

3단계 관리부처�통합�등 교사 자격체계 및 보수체계 정비, 관리부처 통합 

[표� 7]� 유보통합�추진�계획

자료: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지원단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부처, 이용대상, 운영시간, 교사자격 등의 측

면에서 상이하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12

시간 운영되며,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4~5시간의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 가량 운영되며,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유아교육서비

스를 제공하는 학교교육기관이다. 

이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상이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세에 대해서

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보육 ·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하도록 한 조

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유보통합의 한 단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적용과 함께 이들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유아학비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15~2016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017년부터 3년 간)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3~5세 유아 대상 교육과정과 보

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의 재원 등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결제카드 통일, 정보공시 연계, 교육과정 통합 등 1~2단계에 

해당하는 계획을 실행하였다. 하지만, 재원 및 교육과정 통합(누리과정 도입 및 3~5

세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 정보공시 연계, 결제카드 

통일, 평가체계 통합, 공통재무회계규칙제정, 가격규제 개선 이외에 0~2세 유치원 

허용, 관리부처 통합, 교사 자격체계 및 보수체계 정비 등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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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27)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조치로는 

재원부담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육·유아교육정책의 운영·관리

체계와 재원조달체계 간 정합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실현가능한 중장기

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영아 양육가구 대상 가정양육수당지원의 실효성 검토

가. 가정양육수당지원의 개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영유아에

게 매월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0~5세 영유아에게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시설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유아

학비를 지급하고,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

다. 즉, 영유아에 대한 돌봄을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제공할 경우에는 시설에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부모 혹은 친인척 등이 제공할 경우에는 영유아 

양육가구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정양육수당은 [표 8]과 같이 월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적이다. 12개월 미

만 영아는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영아는 월 15만원, 그 외의 취학 전 유아는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지급

되는 농어촌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과 48개월 이상 영유아의 경우는 일반 양육수

당 지원액과 같지만, 24개월 미만 영아와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유아에 대해서

는 일반 양육수당에 비하여 월 2만 7,000원 ~ 5만 6,000원을 더 지급한다. 장애아

동양육수당은 48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월 20만원, 48개월 이상 취학 전 유아에게

는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7) 특히, 교사 자격체계 및 보수체계 정비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임.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학

력 및 양성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임금격차 발생은 당연할 수 있지만,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형평에 어

긋난다고 볼 수 있음. 보육교사는 고졸 이상의 일정한 교육과정 수료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

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학력 및 경력기간에 따라 1·2·3급으로 구분되고, 유
치원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원에 해당함. 국회예산정책처(2016)에서 발간한 「저출산 대책 평가 Ⅴ [가족·양육]」
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84만원(2015년 기준)이고, 유치원교사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국공립유치원 336만원, 사립유치원 211만원(2014년 기준)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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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
지원단가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개월�미만 200,000 200,000

200,00024개월�미만 150,000 177,000

36개월�미만 100,000 156,000

48개월�미만 100,000 129,000
100,000

48개월�이상~취학�전 100,000 100,000

[표� 8]� 가정양육수당�지원단가:� 2017년

(단위: 원/월)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7.

나. 영아 대상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단가의 차이 분석

정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게 가정양

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2년 전 소득계층 대상 0~2세 및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체계가 구축되자 가정양육가구의 경

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간 선택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2년까지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가정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및 유

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전 소득계층 영유아로 확대한 것이다.

이처럼 가정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2세 영아의 경

우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되는 것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3~5세 유아의 경우에는 공통보육 ·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2013년부터 모든 어린

이집과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으며, 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이 2015년 기준 

89.3%28)를 기록29)하였다. 이는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정책 시

행을 계기로 우리나라 3~5세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이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주

는 통계치이며, 유아의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 이용 보편화 현상은 다른 국가에서도 

관찰되고 있다.30)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3~5세 유아의 비중은 높지 

28)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주민등록통계, 보육통합시스템,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산출)
29) 2001년 3~5세 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이 28.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기준 

89.3%는 2001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수치임.
30) OECD 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14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의 3~5세 취학 전 보육 ·유

아교육기관(pre-primary education or primary school) 이용 비율의 평균은 83.8%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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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0~2세 영아에 초점을 두고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

원단가의 격차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8]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영아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를 도

식화한 것이다. 전 소득계층 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실시

된 2012년 이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3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이

용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영향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증가는 2세아가 주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5.9%였던 0세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전 소득계층 

대상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실시된 2013년 3.7%로 2.2%p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3.6%를 기록하였다. 1세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 25.4%에서 2012년 31.8%

로 6.4%p 증가한 뒤 2015년 27.8%(2011년 대비 2.4%p 증가)를 기록하였고, 2세아

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 56.1%에서 2012년 68.3%로 12.2%p 상승한 뒤 2015

년에는 70.0%(2011년 대비 14.0%p)까지 높아졌다. 요컨대, 0~1세의 경우 어린이집

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의 전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어린이집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그림� 18]� 영아�연령별�어린이집�이용률�추이:� 2011~2015년

(단위: %)

자료: 통계청의 ｢e-나라지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는 3세 이상부터 취학 전 연령에 해당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국가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0~2세 영아는 시설보육이 아닌 가정양육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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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가정양육이 어려울 경우에 국가가 시설보육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식으로 영아 대상 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

아와 유아의 연령에 따른 양육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이 설

계된 것이 아니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라도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중 선

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아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1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의 직접 양육이나 조

부모, 육아전문인력(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등) 등과 같은 가정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9]에 정리한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

르면, 0~1세 영아 중 가정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0세 90.9%, 1세 

61.1%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0세 9.1%, 1세 38.3%로 집계되었다.

보육
연령

부 모
부모
형제
자매

친
조부모

외
조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육아
전문
인력

기관에�
맡김

없음 계

0세 0.2 81.8  4.2 3.5 0.1 0.3 0.7  9.1  100.0
(867)

1세 2.0 47.0 0.8 4.8 4.1 0.1 0.9 1.4 38.3 0.6 100.0
(566)

2세 0.1 35.7 0.1 1.7 2.4  0.1 0.9 59.1  100.0
(597)

[표� 9]� 낮� 시간�동안�가장�많이�돌보는�사람

(단위: 명, %)

주: (   ) 안의 수치는 응답자 수임.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6)의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를 토대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이처럼 자녀가 0~1세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부모가 시설보육을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양육하거나 육아휴직 등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부모, 아이돌보미, 베이

비시터 등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단가가 

보육료에 비해 낮게 책정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영아에게 지급된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보다 1인 월평균 44만 

6,000원31) 정도 적었고, 2016년에는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단가는 전년과 동일하나 

보육료 지원단가는 상향되어 가정양육수당이 보육료보다 월 약 47~68만원 적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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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은 월령을, 보육료는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지

급되고 있어 1세아의 경우 보육료는 0세아와 동일하지만 가정양육수당은 0세아 보

다 월 5만원 낮기 때문에32)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급 시에 동일한 연령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연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B-A
월령 단가(A) 반편성 단가(B)

0세 12개월�미만 200,000
0세반 825,000

625,000
1세 24개월�미만 150,000 675,000
2세 36개월�미만 100,000 1세반 569,000 469,000

[표� 10]� 영아� 연령별�가정양육수당과�보육료의�지원단가�비교:� 2017년

(단위: 원)

주: 1. 월 단위로 지원되는 단가임.
   2. 보육료는 종일반 기준이며,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와 영아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보육료를 합산한 액수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부모나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등 개

인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가정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영아 가구는 혈연 양육지원

자에게는 월평균 64.6만원, 비혈연 양육지원자에게는 월평균 80.7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단가와 비교하면, 현행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에 양육지원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최대 31.0%를 보

전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혈연양육자(A) 비혈연양육자(B) 가정양육수당(C) C/A*100 C/B*100

64.6 80.7 15~20 23.2~31.0 18.6~24.8

[표� 11]� 가정양육지원서비스�이용�시의�월평균�비용:� 0~2세�기준

(단위: 만원, %)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6)의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를 토대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31) 2015년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아동 수와 지원단가를 토대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와 보육료를 지원받는 영아의 평균 지원액 차이를 산출함.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농어촌 거

주 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단가와 일반아동에 대한 지원단가 간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
반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단가를 가정하여 산출함.

32)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연령과 보육반 편성기준의 차이로, 어린이집 0세반의 경우 0세와 1세가 함

께 편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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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 시사점

1.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의 효과성 제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분석하여, 보

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된 2012~2013년을 전후로 가

구별 자녀양육비용 지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파악하였다. 보육료·유아학

비 지원 확대에 따른 자녀양육비용 지출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으로 인하여 가구당 연간 자녀양육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균등화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 소득

계층 대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가구별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은 2011년에 비하여 연간 37만원 감소하였고, 자녀양육비용 지

출이 균등화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에 비하여 2.5%p 감소하였다.

자녀양육비용을 보육비용과 사교육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육비용은 보육

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되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교육비

용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1년 대비 2015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추가

적으로 지급하는 보육비용 비중의 감소폭(0.4%p)이 가구별로 사교육에 지출하는 사

교육비용 비중의 감소폭(2.1%p)의 1/5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수준별 자녀양육비용 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과 중간소

득층은 2012~2013년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실시되기 이전

에 비하여 이후의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확대 이전과 이후의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이 유

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자녀양육비용 지출액 격차

는 2011년 4.1배에서 2015년 3.6배로 감소하였다. 2011년 대비 2015년 연간 사교육

비용 지출 추이의 경우, 중간소득층에서는 사교육비용 지출액이 감소한 반면, 고소

득층과 저소득층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에서 보육료 및 유아학

비를 지원함으로써 발생한 여분의 가처분소득을 자녀의 사교육비용으로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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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精緻)한 분석은 아니지만, 2012~2013년의 전 소득계층 대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당초 목표한 바와 같이 영유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비용 부

담 경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만, 일부 소득계층 영

유아 양육가구의 사교육비용 지출 증가 현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

다. 사교육비용 지출 증가는 여분의 가처분소득을 자녀양육에 투자하는 행위일 수 

있는 동시에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만으로는 돌봄공백(care defi-

cit)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후자에 의한 결과일 경우에는 현행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방식에 대

한 정비가 필요하다. 국가별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와 같이 부모의 취업·학업, 소득수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가구별 

소득수준, 부모의 경제활동형태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

의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현행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정책수행방식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보육·유아교육정책 추진 효율화 및 재원조달의 안정성 강화

국회는 2017년도 예산 의결 시에 누리과정 예산(3~5세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일부

를 향후 3년 동안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

하고, 2017년 소요액의 45%인 8,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5년부터는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공통보육 ·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보건복지

부 소관인 어린이집 보육료를 교육부 소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

에 대한 시 · 도 교육청의 반발로 2015년과 2016년 각 5,000억원씩을 중앙정부가 예

비비로 지원하였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신설로 한시적이나마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재원분담 갈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3년부터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을 통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유아교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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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특별회계) 및 교육과정(누리과정)을 통합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정보공

시를 연계하였으며, 보육료와 유아학비 결제카드를 통일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가체계를 통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유보통합을 통하여 누리과

정 재원조달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및 처우 격차 완화, 관리부처 통합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보통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 이에 따라, 보육·유아교육정책 효율화 및 재

원조달의 안정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제도적·재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제도 이용 실태 반영을 통한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 실효성 확보

정부는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인 아동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논의되고 있는 아동수당(안)은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이다.33)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지원정책의 대상에 영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지 않다는 점,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단가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게 가

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0~2세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보다는 가정양육의 

비중이 높지만,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단가는 보육료보다 낮다. 2011년부터 2015년까

지 영아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실시된 2012년 이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3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에 의한 어린이집 이용 증가는 2세아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0~1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2015년 기준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아 

3.6%, 1세아 27.8%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영아에게 지급된 가정양육

33) 이와 별도로, 국회에도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임. 박인숙의원(안)은 

모든 0~6세 아동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월 10만원, 둘째 월 20만원, 셋째 월 30만원을 지급

하는 방식이고, 김광수의원(안)은 기준중위소득 1.5배 이하 가구의 0~12세 아동에게 월 30만원

을 지급하는 방식임. 한편, 박광온의원(안)은 기준중위소득 2배 이하 가구의 0~12세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차등화된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임. 0~2세 월 10만원, 3~5세 월 20만원, 6~12세 월 

30만원 등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도 상승하도록 설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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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보육료보다 1인 월평균 44만 6,000원 정도 적었다.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0~1세 영아는 대부분 부모가 직접 양육

하거나 조부모, 육아전문인력(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등) 등의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를 이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0세아 9.1%, 1세아 38.3%로 집계되었다. 

조부모나 육아전문인력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영아 가구는 혈연 양육지원자에게

는 월평균 64.6만원, 비혈연 양육지원자에게는 월평균 80.7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 가정양육수당은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에 지불하는 비용의 최

대 31.0% 정도를 보전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현행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

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아동수당제도와의 보완·조정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영아 

대상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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